
◉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-50호

　국유재산법 제7조(국유재산의 보호)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(소유

자 또는 행위자)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

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,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

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02일

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

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-50호[국유재산(소쿠리섬) 내 불법시설물 

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]

1. 공고제목 : 국유재산(진해 소쿠리섬)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명령 계고 공시송달

2. 관련근거 : 국유재산법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및 제82조(벌칙)

            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

                

3. 공고기간: 2026. 7. 2. ~ 2026. 7. 16. (15일간)

4. 공고대상

 

5. 공고사항

 가.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나.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(원상회복)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, 행정

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 다.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,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발생

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 라.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

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문의처: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(☎053-750-7146)

위치 대상물 수량 대집행 방법

경상남도 창원시

진해구 명동 산 196,

산 197, 산 198, 산 199

불법시설물 일체

(장박텐트, 불법건축물,

기타 적치물 등)

불법시설물 일체

(장박텐트, 불법건축물,

기타 적치물 등)

불법시설물 철거

및 원상회복



제 2026-2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 

 2026년 6월 17일, 제 2026-1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시설물(장박텐트, 불법건축물, 기타 

적치물 등)을 2026년 7월 1일까지 철거(원상회복)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

지 않고 있습니다. 

  이에 따라,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

되므로, 현재 소쿠리섬(국유지) 내 존치하는 일체의 불법시설물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반드시 

철거(원상회복)될 수 있도록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

라 우리 기관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

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「국유재산법」 

제8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

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 래 -

 

2026 년    7 월    2 일

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

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행정처분 방법

경상남도 창원시

진해구 명동 산 196, 

산 197, 산 198, 산 199

불법시설물 일체

(장박텐트, 불법건축물,

기타 적치물 등)

불법시설물 일체

(장박텐트, 불법건축물,

기타 적치물 등)

불법시설물 철거

및 원상회복

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* 위치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 196, 산 197, 산 198, 산 199

□ 현장전경



□ 불법시설물 (1~20) * 추가/변동될 수 있음

□ 불법시설물 (21~40) * 추가/변동될 수 있음



□ 불법시설물 (41~60) * 추가/변동될 수 있음

□ 불법시설물 (61~80) * 추가/변동될 수 있음



□ 불법시설물 (81~85) * 추가/변동될 수 있음


